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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EU·아세안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10개 협정 49개국과 

FTA를 발효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한-중 FTA 타결로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발맞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침체된 세계경제 

상황 하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FTA 활용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검증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지난 6월에는 미국 세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對美 섬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검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사전 예고 없이 

직접 방문하여 검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 세관당국과 원산지 현지검증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FTA 역사가 긴 미국의 

원산지검증 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 기법은 곧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원산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수출기업체에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검증단계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약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간사

서울본부세관장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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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다른 검증 절차1

근거 규정

●    한-미 FTA 제6장 제6.18조(검증)

●    한-미 FTA 제4장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규정 내용

●    (일반상품) 일반상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방법으로 직접검증 방식을 규정(제6.18조)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질의(직접·서면검증)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입국 관세 당국이 직접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직접·현지검증)하여 조사하는 방법임 

●    (섬유 또는 의류 상품)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거나(제4.3조 제3항),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현지검증을 하도록 규정(제4.3조 제5항)하고 있음

-   다만, 섬유류에 대해서도 제6.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질의(서면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한-미 FTA는 일반품목에 대한 원산지검증과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요청하여 실시하는 간접검증,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지검증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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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섬유류에 대하여 미국 세관이 미국 내 수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CBP Form 28)을 하는 경우 미국 내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따라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해서는 간접검증과 한-미 합동 현지검증 뿐만 아니라 

수입자를 통한 정보제공 요청에도 대비해야 함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

협정규정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대상

제6.18조

①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②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③ 수출자, 생산자 사업장 방문조사

④ 섬유 또는 의류상품(제4.3조의 절차)

⑤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

일반 상품

제4.3조

①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요청(간접검증)

② 수출국 관세당국에 불법행위 및 원산지조사 요청(간접검증)

③ 위 ①, ②에 따른 현지검증(한-미 합동조사)

섬유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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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원산지검증 절차

근거 규정

●    한-미 FTA 제4장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규정 내용

가. 간접검증(협정 제4.3조 제3항)

●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수입국 관세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나. 불법행위 등 조사(협정 제4.3조 제5항)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른 FTA에 없는 특유의 제도임)

•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간접검증이 원칙이나 현지검증의 경우에는 한-미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수행함

•  간접검증 절차는 수입국의 검증요청 ⇒ 수출국 세관의 수출자·생산자 조사 ⇒ 

검증결과 회신의 순으로 진행

•  현지검증 절차는 수입국의 검증요청 ⇒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 ⇒ 검증 결과 

송부(수출국 → 수입국) ⇒ 수입국의 조치 예정사항 통지(수입국 → 수출국) ⇒ 

최종 결정(수입국)의 순으로 진행

▼▼▼

2



미국세관 방한조사 대응 절차 및 사례 ㅣ09

한
-
미

 F
T
A
 원

산
지

검
증

 현
황

 
현

지
검

증
 단

계
별

 조
사

내
용

 및
 대

응
요

령
한

-
미

 세
관

 합
동

 현
지

검
증

 제
도

기
업

체
 현

지
검

증
 대

응
 사

례
검

증
대

응
 8

대
 핵

심
포

인
트

참
고

자
료

다.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협정 제4.3조 제6항)

●    한-미 관세당국은 위 가, 나에 따른 원산지 검증 및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현지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짐

섬유류의 원산지검증 방법

구 분 대상자 검증 주체 검증 범위

① 간접검증

수출자·생산자 

수출국 세관 원산지 검증

② 불법행위 등 조사 수출국 세관 원산지 검증 및 불법행위 조사 

③ 합동 현지검증 한-미 세관 합동 원산지 검증 및 불법행위 조사 

합동 현지검증 절차

가. 검증요청(제4.3조 제6항)

●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 또는 불법행위를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함

수입국

→ 수출국

01
검증요청

주관 : 수출국

지원 : 수입국

02
검증수행

(공동)

수출국

→ 수출자

03
이의신청

기회부여

수출국

→ 수입국

04
검증결과

통 보

수입국

→ 수출국

05
조치예정

사항통지

수입국

→ 수입자

06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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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증수행(제4.3조 제6항 및 제8항)

●    합동 현지검증의 주체는 수출국 관세당국이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입국 관세당국도 질문을 통해 검증을 지원할 수 있음

●    모든 방문은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며,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현지검증시 검증대상 기업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국은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기회부여 

●    현지검증 종료 후 수출국 관세당국은 조사결과를 수출자·생산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 통지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라. 검증결과 통보(제4.3조 제9항)

●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마. 수입국 조치 예정사항 통지(제4.3조 제11항)

●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현지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수입국 관세당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예정사항을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

바. 협정관세 배제 등 최종결정(제4.3조 제10항 및 제11항)

●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업체가 수출·생산 

한 상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정의 양 당사국은 비원산지 물품의 우회 수출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업체 또는 섬유·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업체를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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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의 섬유류 
원산지검증 현황3

검증 동향1)

●    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국이 섬유류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한 관세는 약 124억 달러로 

전체 관세 징수실적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원산지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원산지 위험국가와 우범기업을 선정하여 강력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섬유류 해외 검증팀이 9개국 174개 공장을 현지 검증하여 

약 39%에 이르는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였음

●    섬유류에 대해서는 일선 세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검증절차와 별도로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관세 및 국경보호청) 산하 섬유위험관리센터(뉴욕 소재)가 우범물품 

선별기법에 의하여 해외 현지검증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별한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지검증의 특성

●    섬유류 해외 현지 검증은 미국 CBP의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이 

주관하는 업체단위 현장검증으로서 업체의 조직구조, 생산능력과 협력업체 등 전반적인 

생산·거래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심사의 성격을 띰

●    중점 검증사항은 수출국내 생산시설 확인 및 직접 생산 여부임

▶ 섬유류 해외 검증팀(TPVT:Textile Products Verification Team)은 미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미국 관세청에 설치한 ‘점프 검증팀(Jump Team)’

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팀장은 수입물품 전문관이 주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본청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해외 검증팀은 미국 CBP의 기업심사 전문관(Auditor), 국제무역전문요원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ICE(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의  

수사요원, 일선세관 수입물품 검사전문관(Import Specialist)으로 구성됨 

섬유류 

해외 

검증팀

1)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extile%20Fact%20Sheet%20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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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단위

수입건별 검증(Single Transaction)

1) 검증절차

●    특정수입 건에 대한 검증으로서, 수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송부하여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필요 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2) 선정기준

●      미국 CBP에서 전략적으로 검증을 하려는 업종(섬유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류 등)의 수입신고 건 또는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의 수입신고 건

●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Compliance Measurement System)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주로 최근 수입 업체 등)에서 수입신고한 건

  업체단위 검증(Total Transaction)

1) 검증절차

●    특정회사의 전체 수입 건에 대한 검증으로서, 방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 

질문서(CBP Form 446)를 송부하여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상태를 판단한 후 방문조사를 실시

방문검증 절차

회사 방문 및

생산과정 확인

현장방문

검증대상 수출입 건 중 

샘플링하여 서류 추적조사 

특정건 추적조사

샘플링 건이 불일치시 

확대조사

전체건 확장조사

 검증결과를 

각 부처간 조율

조사결과 조정

●    중점 확인사항

-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출국에 생산시설이 있는지, 수출물품이 당해 공장에서 실제 

생산되는지 여부임

-   둘째,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등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2) 선정기준

●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Compliance Measurement System)에 의해 고위험 업체로 선정된 

집중심사(Focused Assessment)대상 업체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및 자율적 법규준수도(Informed Compliance)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

●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

참고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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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증 제도와 비교

●    미국은 화물 반입신고 및 납세 신고일부터 10개월 또는 314일 이내(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에 세액 정산 및 확정(Liquidation)이 이루어지며 세액 정산 및 확정(Liquidation) 결과에 

따라 세액을 납부함

●    수입신고건별 원산지 검증은 납부세액 확정(Liquidation) 이전에 이루어지며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수입신고 수리, 납세 이후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검증과는 검증 시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

미국의 수입통관 및 세액심사

통관 단계 사후 심사 단계

① Entry
화물반입신고

② Entry Summary
납세신고

③ Post Entry Review
건별심사

④ Liquidation
정 산

* 특혜관세 신청 * FTA 원산지 검증

●    FTA 원산지검증도 사후세액심사의 한 종류로 취급되어 통관지세관의 심사팀(Commodity 

Specialist Team)이 수행함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산지검증 제도 비교

구 분
서면 검증 현지 검증

주 체 시 점 대 상 주 체 시 점 대 상

한 국 원산지검증팀
수입신고

수리 후

특정 

수입신고건
원산지검증팀

국내조사 

이후

특정

수입신고건

미 국
통관지 세관

사후심사팀

정산

이전단계

특정 

인보이스건

국제무역국

해외현장검증팀

정산 

이전단계

업체단위 

검증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 제도

2

주요 검증 대상 물품

주요 검증 대상 업체

현지검증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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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증 대상 물품1

미국의 검증요청 배경

●    섬유 및 의류상품은 한-미 FTA 체결 이전부터 미국의 최대 관심 품목이자 민감 품목이었으며, 

협정 발효 3년차에 실시한 이번 현지검증은 對美 수출 섬유류에 대한 본격적인 원산지 검증의 

신호탄임

●    미국의 주요 검증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 등 제3국산의 우회수출 또는 불법 환적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실제 생산 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함

검증 대상 물품 범위

●    현지검증 대상은 한-미 FTA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규정하는 상품에 한정됨  

검증대상물품 HS

방직용 섬유제의 가방 42류 중 HS 4202.12, 4202.22, 4202.32, 4202.92의 해당 물품

방직용 섬유와 섬유의 제품 50류 ~ 63류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 70류 중 HS 7019

이불류 94류 중 HS 9404.90의 해당 물품

’14년 6월 미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한-미 FTA 발효(’1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對美 수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수출 또는 생산업체(총 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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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증 대상 고위험 물품

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1) 제3국산 우회수출 예상물품 

●    제3국산 수입량이 많아 우회수출이 우려되는 물품 및 홍콩 등 제3국에서 송품장을 발행하는 

거래형태의 물품 등 제3국산 물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원산지 세탁 후 미국으로 우회 수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2) MID* 정보를 기초로 생산시설이 없다고 추정되는 업체의 수출품

●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섬유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생산자를 MID 정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생산시설이 없다고 추정되는 수출업체를 MID 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

* MID :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미국의 섬유류 생산자 식별코드(P.18 참조)

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1)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제품

●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역내에서 방적된 원사를 사용(Yarn-forward)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나, 

제60류의 편물제품에 사용되는 면사는 반드시 한국산 또는 미국산 원면을 사용(Fiber-forward)한 

경우에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제60류의 편물제품은 집중검증 대상임 

※   우리나라는 원면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역외산 원면을 사용하거나 혼용하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즉, 면제 편물제품은 Yarn-forward가 아니므로 주의 요망

2) 탄성사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

●    원재료에 탄성사가 포함되는 모든 제품(예 : 장갑, 양말, 스타킹 등)은 최소허용기준(비원산지 재료를 

총 중량의 7% 이내에서 사용 가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역내산 탄성사를 사용해야 함 

(한-미 FTA 제4.2조 제7항)

●    우리나라는 중국산 탄성사 수입량이 많아 이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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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생산자 식별코드(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   미국 수입자가 섬유제품의 실제 생산자 정보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서, 허위기재로 인정될 

경우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입 섬유류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미국 관세법 19 

CFR 12.130(f))

●   수출자는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에 명기하여 송부해야 하고, 수입자는 수입통관시 

모든 서류에 동 정보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세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MID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거부가 가능하며, 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의심사항이 

있을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MID 생성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수입자가 수출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 

MID 코드를 생성하며, 주소 변경 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운 MID 코드로 신고하면 됨

생성 절차

•  최고 15자리의 문자로 구성되며, 그 순서는 국가(2자리) - 회사명(6자리) - 주소번지(4자리) - 

 도시명(3자리) 순으로서, 첫 두 자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 국가 국제표준기구(ISO) 코드를 사용 

해야 함(한국의 경우 ‘KR’)

    * 강남구 언주로 1234번지 가나어패럴의 경우 : “KRGANAAP1234SEO”

•  구두점 및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글자로 된 영문 머리글자와 정관사, 부정관사, 전치사, 

접속사 등을 생략하며, 작성된 코드번호는 총 15자리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선적품에 2개 이상의 생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개별적인 MID 코드를 

신고하여야 함

코드 구성

MID 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     MID 신고는 우리나라 수출자가 아닌 미국 수입자의 의무이나,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그 책임이 국내 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미국 세관은 MID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별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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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iber-forward, Yarn-forward, Fabric-forward란?

●   Fiber-forward(섬유원료기준) : 원사, 직물 또는 의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섬유원료(Fiber)가 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Yarn-forward(원사기준) : 직물 또는 의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사(Yarn)가 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Fabric-forward(직물기준) : 의류 또는 섬유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직물(Fabric)이 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섬유원료

Fiber

원 사

Yarn

직 물

Fabric

의 류

Apparel

방적

Spinning
제직·편직 재단·봉제

  Fiber-forward

  Yarn-forward

  Fabric-forward

▶

▶

▶

6201.19

오버코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원사기준(Yarn-forward)의 원산지결정기준(예시)

해설  수출품이 HS 제6201.19호에 분류되는 남성용 오버코트인 경우 한-미 FTA에서는 위 예시와 같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원재료로 제52류에 분류되는 면사 또는 면직물(HS 5204∼5212)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역내에서 방적된 면사(또는 역내에서 방적된 면사로 만든 면직물)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원사기준”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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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증 대상 업체2
미 CBP의 정보제공요청(CBP Form 28)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입증자료 불충분” 판단을 받은 업체

●    미국 세관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를 송부하여 원산지 입증관련 정보를 요청하며, 수입자가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자료를 요청함

●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자가 충분한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

섬유류 연례 기업정보와 MID정보가 다른 업체

●    미국 수입신고 시 신고된 MID 정보와 우리나라가 한-미 FTA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섬유류 

생산자의 “연례 기업정보”를 비교하여, MID에는 생산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례 기업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업체 또는 미국으로의 수입량이 연례 기업정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업체

참고   섬유류 연례 기업정보

●   한-미 FTA(제4.3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 측에 제공하는 對美 수출 섬유·의류 제품 및 그 원료 

생산 기업의 생산관련 정보(제공경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    제공정보 : ① 업체명(상호), 주소(소유 설비 소재지 포함) ②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③ 경영진의 

성명, 국적, 직위 ④ 근로자 수 및 업무 ⑤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⑥ 보유설비 현황 ⑦ 주당 

설비가동시간 ⑧ 원료 공급처 ⑨ 미국 내 고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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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검증 세부절차3
검증 내용

●    미국 세관은 “현지검증의 의의는 생산시설 확인에 있다”고 할 만큼 검증대상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생산되고 있는지(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함

-   사전 인터뷰에서 생산공정, 설비현황,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고, 실제 공장 확인을 하면서 

인터뷰 시 질문 내용과 실제 현황을 대조하여 생산공정 운영 실태, 역외산 원재료 

사용여부 및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출 여부를 확인함 

-   「원재료 구매 → 생산 → 선적 → 수출」 전 과정을 증빙 자료를 통해 각 단계별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료보관 상태 등을 확인함

검증대상 선별

●    미국 세관은 최근 수출건(’14년 6월 현지검증시에는 ’13년 11월∼’14년 3월 수출 1~2건) 

관련 인보이스의 MID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를 현지 검증 대상업체로 선정

세부 검증 절차

03
조사 동의

조사통지 및 

동의서 서명

04
인터뷰를 통한 조사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특정 검증대상 수출건 조사

01
방문조사 통지

방문조사 

동의요청

02
조사 안내

조사배경 및

법적 근거

05
공장 확인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등에 대한 실사

가.   방문조사 통지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방문조사는 수출자·생산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지며, 

검증팀이 업체에 도착하여 조사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함

*   방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는 수출(생산) 업체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제4.3조 제6항 및 제10항에 따라 특혜배제 대상이 됨



ㅣ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22

나. 조사안내

●    사전통지 없이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검증팀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 

 * 한-미 FTA 제4장 및 제6장

다. 조사 동의

●    검증팀은 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대상 업체에 교부하고, 업체에서는 조사동의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사에 동의

* 업체는 변호사,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여 의견 진술 가능

*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

라. 인터뷰를 통한 조사

●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생산시설 확인 등은 한국 세관 검증팀이 주관하고, 필요시 

미국 세관 검증팀도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가능

 *   인터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파트는 검증 대상 업체의 거래, 생산 일반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 두 번째 파트는 검증대상이 되는 특정 수출건의 상세내용에 대한 인터뷰로 진행되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함

마. 공장 확인

●    양국 검증팀은 업체의 일반현황과 특정 수출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공장 확인을 실시하며, 업체는 검증팀이 공장 확인을 하는 동안 인터뷰시 제출 

하지 못한 입증서류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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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팀 구성

●    검증팀의 규모는 조사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4년 6월 한국세관 검증팀은 검증대상 

기업 소재지 관할 세관의 원산지검증 담당직원 4∼5명으로 구성

●    미국 세관 검증팀은 CBP의 기업심사 전문관, 국제 전문요원, ICE의 수사요원 및 일선세관 

수입물품 검사전문관 등 4~5명으로 구성 

*  검증팀장은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소속이며, 검증팀은 일선세관 수입물품 

검사전문관(Import Specialist)과 국제 무역 전문관(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이 검증을 주도하고, 

ICE(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소속의 수사요원도 참여

합동 현지검증팀 구성

합동 검증팀

팀장 포함 4~5명

※ 총괄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한국세관 검증팀

(관할 세관 원산지 검증부서)

미국세관 검증팀

(해외 현지검증팀 별도 구성)

팀장 포함 4~5명

※ 총괄 : CBP 국제무역국





현지검증 단계별  

조사내용 및 대응요령

3

방문조사 통지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

특정 수출건 확인

공장 확인

추가 소명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ㅣ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26

방문조사 통지1

현지검증 통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관세당국이 현지검증 전에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방문조사를 실시하나, 한-미 FTA 섬유류에 대해서는 업체를 

사전통보없이 방문조사함

●    방문조사 당일에 검증팀이 업체를 방문하여 검증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업체가 조사거부시 미국 

수입자가 수입통관시 적용받은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

●    업체 책임자가 방문조사에 동의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되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팀은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함

*   방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는 수출(생산) 업체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제4.3조 제6항 및 제10항에 따라 특혜배제 대상이 됨

●    모든 절차는 한국세관 검증팀의 우리말로 진행하고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하여 미국 세관 

검증팀과 공유하게 됨

방문조사 동의 절차

① 현지검증팀이 조사대상 

업체에 도착하면 외부에서 대기

② 최소인원이 먼저 검증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동의를 요청

③ 방문조사에 동의하면 대기하던 

검증팀도 합류하여 검증이 시작됨

현지 방문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지며 현지 검증팀이 방문 당일에 조사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혜 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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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의사항

가. 조사를 기피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검증팀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하여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조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검증팀은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    책임자 부재 시에도 조사 동의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평소 방문조사에 대비한 

대응요령 훈련 필요

•  경기도 소재 ○○업체는 여러 명의 검증팀이 회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에 당황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바람에 조사가 지연되었고, 조사결과 동사가 실제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에도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인천 소재 ○○업체는 공장 구조가 외부로부터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고 기계설비의 소음이 

심하여 검증팀의 방문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었음

대응 미흡 사례

나. 방문조사에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함

●    수출자가 한-미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출품의 HS 코드가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증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한-미 양국 간의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시에는 비섬유류로 분류하였으나 미국 수입시에 섬유류로 특혜 

신청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對美 수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증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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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절차

●    본격적인 조사의 첫 번째 단계로 업체 일반현황, 생산현황,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됨

① 업체 현황 ② 생산 현황 ③ 거래관계

●    사업 현황(회사 설립일자, 생산시설 소재지, 연간 생산량, 관계회사, 협력업체 등)과 관련된 기본 

수준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검증팀은 후속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결정함

●    기본적인 질문서는 있으나(※참고자료2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참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업체의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가 질문이 

계속됨

●    방문조사 중에는 한-미 양측의 전문 통역관이 통역하므로 다음과 같은 통역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의사전달에 혼선이나 오인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2

•  업체의 전반적인 사업현황,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설비 소재지, 주요 생산물품 및 

수출 현황, 관계회사 및 협력업체 현황 등에 대한 확인 단계

•  이 단계에서 파악된 내용은 후속 절차(특정 수출건 확인 및 공장 확인)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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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영업 또는 수출입 담당자가 영어 구사능력이 있더라도 부정확한 답변은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통역을 거쳐 답변하는 것을 권장함

유의사항

가. 대응 초기에 원산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함

●    방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체당 3~4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에 원산지 조사를 마치게 

되므로 대응 초기에 ‘우리 회사는 원산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증빙자료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 

●    검증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고,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황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

나. 인터뷰에 응할 담당자 선정

●    반드시 CEO가 인터뷰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수출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자가 인터뷰에 응하고, 생산·수출·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분야별 실무자가 

배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답변 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확한 내용을 답변

●    해당분야 실무자가 즉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알려 

주고 다른 분야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01
미국 검증팀 질문

영어

02
미국 통역관 통역

한국어

03
업체 답변

한국어

04
미국 통역관 통역

영어

01
한국 검증팀 질문

한국어

02
한국 통역관 통역

영어

03
업체 답변

한국어

04
한국 통역관 통역

영어



ㅣ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30

●    원산지 입증자료는 방문조사 당일에 현장에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현장에서 제출하되,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검증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다. 일관성 있는 답변

●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은 다소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나, 이어지는 특정 수출 

건에 대한 조사와 공장 확인의 방향설정 정보로 활용됨

●    이 단계에서 제공된 모든 답변과 자료는 이후 특정수출 건에 대한 조사와 공장 확인 단계에서 

비교·대조하여 재확인되므로,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 특정수출건 확인, 공장 확인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일관된 답변과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인터뷰 내용 및 답변 가이드

가. 업체 현황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귀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무엇이며,

설립일자는 언제입니까? ⋏  회사소개서 또는 홍보용

브로슈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회사 목록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  실제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확인

•  위탁생산의 경우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여부 확인

귀사의 대표자는 누구이며

실제 소유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귀사는 관계회사가 있습니까?

관계회사의 업체명과 소재지를 알려주십시오.

•  경기도 광주 소재 ○○업체는 조사 당일에 수출입 및 생산관리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인사담당자가 인터뷰에 응하였음

•  업무가 다르다보니 정확한 수출내용과 수출품 생산업체 및 원재료 공급처를 알지 못한 채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며, 검증대상 수출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타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등 검증 결과가 부정적이었음

•  다행히 방문조사 다음날 실제 수출품 생산업체를 확인하고 그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았으나, 인터뷰에 응하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사례였음

검증 대응 미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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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이드

●    비원산지 물품의 우회수출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회사, 협력업체, 수출거래 관계 

등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    제3국(중국 등)에 관계 회사나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 물품이 우회수출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임

●    계열사 등 관계회사와 협력업체 현황 자료를 평소에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하고, 해외 생산 

시설이 있거나 수입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재료)과 비원산지 물품(재료)을 

엄격히 구분·관리하고 있음을 설명

나. 생산 현황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귀사는 생산시설(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공장등록증 사본  

(영문본이 있는 경우,  

영문본 제시)

•업체가 실질적인 제조업체인지의 여부

•수출물품의 국내 제조 여부, 역외산  

원재료 투입가능성 확인
공장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주요 생산물품은 무엇입니까?

⋏   구두 설명 및 자료 제공
•업체의 생산 능력을 확인하여 수출품의 

국내 생산여부 확인월간(혹은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가이드

●    검증대상 수출물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직접 생산하는 업체인 경우 생산량 등을 답변할 때 사실 관계와 생산자 연례 기업정보 입력 

사항을 고려하여 답변

●    생산시설이 다수이거나 협력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각 수출물품 별로 별도의 생산시설 

목록이나 협력업체 명단을 평소에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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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래관계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귀사의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구두 설명 및  

자료 제공

•업체의 수출 규모 파악

•실제 미국 수입시 FTA활용률과 수출자의  

FTA활용률을 비교하여 우회수출 여부 파악

총 수출 대비 미국수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외 주요 수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FTA 활용률은  

몇 % 정도 입니까?

귀사는 수출품 생산에 협력업체를 동원합니까? 

협력업체의 업체명과 소재지를 알려주십시오.
⋏ 협력업체 목록

⋏   구두 설명 및  

자료 제공

•업체의 생산라인 파악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현황 추정

•원재료 조달처,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생산공정의 국내 수행여부(전량 자체 생산인 

경우 본 질문은 생략됨)

협력업체는 어떤 작업을 수행합니까?  

자체 생산작업 대비 협력업체의 작업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가이드

●    검증대상 업체의 수출 규모, 검증대상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조달처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수출자가 협력업체를 통하여 생산하고 그 과정만 관리하는 경우 협력업체 목록과 협력업체에서 

수행되는 각각의 생산공정을 명확히 해야 함

●    협력업체 목록을 제시하는 경우 위탁생산 횟수, 공정 수행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협력업체 

목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이어서 진행되는 검증대상 특정 수출건에 대한 인터뷰시 해당 검증건의 공정을 수행한 

협력업체 이름이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 협력업체 목록에 없으면 답변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짐

-   평소 협력업체 목록(업체명, 소재지, 수행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생산 

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목록과 각 업체가 수행한 공정내역을 매 수출건별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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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체 현황

Date Company Established :                                                                                                                                 
회사 설립일자

Name and Location of Owner :                                                                                                                              
소유주의 성명/소재지

Related Companies and Locations (Request List) :                                                                                       
관계 회사 및 소재지 (목록 요청)

나. 생산 현황

Merchandise Produced :                                                                                                                                          
생산물품    

Knit? :                     (편물)      Woven? :                     (직물)     Both? :                     (둘 다 해당)                                                                                    

Estimated Production per Month  :                                                                                                                      
월간 생산량

다. 거래관계

Percentage exported to U.S. :                                                                                                                                
미국 수출비율

Percentage to other countries :                                                                                                                            
기타 국가 수출비율

Percentage of exports to the U.S. claiming preference : 
미국으로의 특혜신청 수출 비율

Subcontractors used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
생산에 동원된 협력업체 (업체명 및 주소 목록)

Type of work performed by subcontractors :                                                        Percentage :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비율

Subcontract for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협력계약의 대상 (업체명 및 주소 목록)

Type of subcontracting performed                                                                           Percentage : 
수행된 하도급 유형                                                                                    비율

참고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상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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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터뷰 질문 내용과 생산·수출량 연계도

1. 월간(혹은 연간)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생 산 량

2. 귀사의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수 출 내 수

3.   총 수출 대비 미국 수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외 주요 수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대 미 기타 국가

4.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FTA 활용률은  

몇 % 정도입니까?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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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출건 확인3

확인 절차

●    특정 수출건에 대한 확인은 최근 수출된 물품의 인보이스를 제시하고, 수출 거래 사실, 실제 

생산 여부, 원재료 구매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① 수출 거래 사실
② 생산시설 및 현황 

(외주 포함)

④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③ 원재료 구매

●    답변내용은 이전단계에서 파악한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시 답변내용과 비교하여 일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실시되는 공장 확인과도 연계됨

●    조사 대상이 되는 특정 수출건에 대해 각 질문별로 요구되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입증서류는 원재료 구매 ▶ 생산 ▶ 선적 ▶ 수출까지의 자료가 

상호 연계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확인하게 됨

유의사항

가. 사실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답변과 근거자료 제시

●    검증팀은 업체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므로 검증대상 수출건에 

대한 답변이 이전 단계의 답변 내용과 다르면 원산지 확인 불가 또는 입증자료 불충분 

결정이 내려 질 수 있음

●    입증자료는 단계(원재료 구매 ▶ 생산 ▶ 수출)별로 순차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서류 

간에 일치되어야 함

미국 세관 검증팀은 최근 수출건에 대한 1∼2건의 인보이스를 검증 대상으로 

제시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 가능성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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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극적으로 원산지 소명 및 보관서류 제시

●    원산지 입증자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 폭넓게 인정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적극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예)   원재료 구매 사실 및 대금결제 증빙에 대해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업체간 거래명세서, 

입출금 통장사본 등도 인정되었음

●    방문조사 당일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자료 준비, 영문 번역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방문조사 현장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고 제출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조사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제출 가능한 

기한을 검증팀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터뷰 내용 및 답변 가이드

가. 수출 거래 사실 확인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인보이스를 제시2)하며 귀사가 발행한 것이 맞나요?

⋏   P/O(Purchase Order),  

인보이스, 수출신고서,  

수출대금 영수 자료

•업체의 검증대상 물품  

실제 수출 사실 확인

미국 내 구매자는 누구인가요?

수출에 에이전트가 관계되어 있습니까?(목록 포함)

판매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FOB, CIF 등)

답변 가이드

●    미국 내 구매자가 수입한 물품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물품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므로 미국 내 바이어, 

수출관련 에이전트 등 수출거래에 관계된 회사를 누락 없이 모두 알려 주고 목록을 제시

●    미국 세관 검증팀은 수출사실 확인을 위해서 수출대금을 영수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며, 

특정한 서류를 한정하여 요구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이면 폭넓게 인정

2) 인보이스를 제시하는 시점은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공장 확인 전에 제시되고, 공장 확인 시간동안 요구 자료를 준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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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금 영수관련 인정 서류 예시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출대금 입금 통지서, 외환/금 거래계산서(외국환매매 영수증), 외화타발 

송금지급 계산서, 통장 등

●    수출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생산시설 및 현황 확인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생산일지 

⋏   ERP자료

•검증대상 물품 실제 생산 사실  

및 충분 가공 여부 확인

어떤 공정을 수행합니까?

금일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당 작업일수는 며칠입니까? 

초과근무는 하나요?

생산시설 미보유시 각 외주공정 

[ex. 제직·편직, 염색, 날염, 재단, 봉제, 마무리, 

포장 등]을 수행하는 업체와 제조공정을 설명해 

주십시오.(목록 포함)

⋏   외주가공 수행 및  

가공비 결제  

증빙자료

•각 공정별 업체의 수행공정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여 국내  

생산가능 여부 확인

•실제 생산 주체 확인을 통해  

생산 여부 확인

•역내에서 중단 없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확인

답변 가이드

●    검증대상이 되는 수출물품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 역내에서 중단 없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임

●    생산공정과 관련하여 일일근무인원, 주당 작업일수, 주당 초과근무시간 등을 답변할 

때에는 먼저 사실 관계와 연례 기업정보 입력사항(P.20 참고 내용 중 ④ 근로자 수 및 업무  

⑤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⑥ 보유설비 현황 ⑦ 주당 설비가동시간)을 고려해야 함

●    검증팀이 방문한 장소에 생산시설이 함께 있고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대한 설명이 추후 진행되는 공장 확인과 연계되므로 답변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   직접 생산도 하지만 외주가공업체도 두는 경우 또는 여러 업체가 생산공정을 각각 맡아 

진행하고 그 프로세스만 관리하는 무역업체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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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나 인보이스 별로 생산공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각 생산공정을 수행하는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중요한 생산공정 즉,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공정(예를 들어 양말인 경우 

편직공정 등)을 수행한 사실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함

●    외주공정 수행 관련 인정 서류 예시

발주서, 작업지시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출고송장, 판매거래처 

원장, 내국 신용장, 포장명세서 등

●    생산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 원재료 구매 사실 확인(주로, 원사 및 원단에 대상)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   원재료 구입 및  

대금결제 증빙자료

⋏   공급자 목록

•소요 원재료의 품명, 규격, 소요량 

등 확인

•소요 원재료의 자체생산/구매 여부

•역외산 원재료의 투입여부 확인

원재료 중에서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원재료 공급자는 누구입니까?(목록 포함)

답변 가이드

●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구입하는 원재료의 품명, 규격, 소요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원재료가 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원사 및 원단에 대해 

서만 소명하면 되고, 부자재, 포장재 등은 소명할 필요 없음

●    원재료가 역내산이 아닐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    투입 원재료 및 구매내역 답변내용과 이후 공장 확인시 현장의 원재료 재고 등을 비교하게 됨

●    원재료 구매 확인을 위해서 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며,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검증 당일 

현장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모두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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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구매 관련 증빙서류 인정 예시

- 수입원재료의 경우 :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등

-   국내구입원재료의 경우 : 발주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원재료 수불부, 인수증, 납품 

명세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회계전표, 

무역어음대출 등

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제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 했나요?
⋏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제품/재료가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답변 가이드

●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검증대상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이므로 원사 및 직물의 생산 

및 원산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함 

●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점에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제공한 원재료가 원산지 지위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인지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 발급된 원산지 확인서류도 인정함

●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급 발급된 원산지 확인서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번 검증기간 동안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검증을 

확대하지 않았으나, 면사, 탄성사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외산 수입 

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생산자에 대한 현지검증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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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의 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 증명 서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품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재료의  

국내 제조 사실 증명 서류

증명내용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증명 공정 수행 여부 증명

근 거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사용예시

중국

원면 

(HS 5201)

수입

국내

방적업체

면사 

(HS 5205)

국내

편직업체

양말 

(HS 6115)

수출자
원산지확인서 발급(×)

국내제조확인서 발급(◯)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면사(HS 5205)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류 변경)이므로 

중국산 원면(HS 5201)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방적한 면사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고, 국내에서 방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발급은 가능

참고   원산지확인서 VS 국내제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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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상 질문내용

가. 수출 거래 사실 확인

Export documentation :
수출서류

List customers in the U.S. :
미국 내 고객 목록

Is a selling agent or trading company used? If so, please provide list.
판매대리인 혹은 무역회사가 동원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목록을 제출하시오.

Price basis for sales (FOB, CIF, CMT3))                                                     
판매가격의 기준(FOB, CIF, CMT)

From whom do you receive your orders? 
귀사는 누구로부터 주문을 받습니까?

나. 생산 시설 및 현황 확인

Date of Cutting :
원단 재단일자

Daily?                                          Was a subcontractor used? 
매일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Date of Sewing 
봉제일자

Daily?                                          Was a subcontractor used? Is the MID correct? 
매일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MID가 정확히 맞는가?

Please provide the number of all employees working today, including the areas in which they are 
working, i. e., cutting, sewing, packing, etc.) 
금일 근무 중인 전체 직원 수를 알려주십시오. 각 작업 분야별(예. 재단, 봉제, 포장, 기타) 포함

Hours in Shift :
교대 시간                        

Shifts per day : 
일일 교대 횟수

Work days per week : 
주당 작업일수                

Overtime hours per week : 
주당 초과근무 시간

3)   CMT는 Cutting, Making and Trimming 약자로 본사에서 디자인과 원단을 모두 공급하고 협력업체는 공급받은 자재를  

‘재단해서 봉제하고 마무리’ 하는 공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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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재료의 구매 사실 확인

What materials are purchased (yarn, thread, fabric, accessories)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원사, 재봉사, 원단, 부속품)

Fabrics/Components paid for by 
원단/구성요소의 대금결제 주체

Country(countries) from which fabric/components are supplied 
원단/구성요소의 공급국가(들)

Please provide a list of the names, addresses and countries of origin for all materials suppliers. 
모든 원재료 공급자의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의 목록을 제출하시오.

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Affidavits for raw materials available?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가 있는가?

Origin of yarn (if yarn forward) :
원사의 원산지 (Yarn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yarn and fabric producers :
원사 및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Origin of fabric (if fabric forward) :
원단의 원산지 (Fabric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fabric producers :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Country of cutting (if cut and sew requirement) :
재단 국가 (재단과 봉제가 필요한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cutters :
재단업체의 업체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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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확인4

확인 절차

●    방문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공장 확인은 업체 책임자의 안내로 검증팀이 실제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수출물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공장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업체는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시 검증팀이 요청한 증빙자료가 

종료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업체가 답변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및 이후 제시되는 증빙자료와의 

일관성 있는 연계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업체에서 답변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원재료(사 또는 직물)의 포장박스가 제3국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

●    무엇보다 미국 세관 검증팀에서는 현지검증 최종목표가 “실제 현장 확인”에 있는 만큼, 

역외산 재료 또는 역외산 완제품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및 제3국 물품 우회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

유의사항

가. 역내산과 역외산 원재료 엄격한 구분관리

●    모든 공정에서 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수출품 생산라인 외의 

다른 생산라인에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역외산 원재료가 對美 수출물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장 확인에서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재료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함

현지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 실제 생산공정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역외산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증거 또는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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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산 원재료를 역외산 원재료 상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검증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을 바탕으로 타당성있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

나. 공장시설에 대한 사진촬영 동의 여부

●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검증팀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업체의 동의를 받아 사진 촬영을 하게 

되지만, 만약 특정 생산시설 또는 특정 구역이 보안상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 불법행위 관여 여부(지적재산권 위반 등) 조사

●      미국 검증팀은 현지검증시 검증대상 업체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의 무역에 관해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므로 지적재산권 등 원산지와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도 대비해야 함

확인 내용 및 대응 가이드

가. 원재료 보관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현재 보관중인 원재료의 수량 •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충분한지를 파악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현재 보관중인 원단 및 부속품의 종류와 원산지

미국 또는 역내산 원단의 비율
•  각 원재료 및 원단이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

⋏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관리 

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품에  

대하여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 비 원산지 원단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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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보관 구역에 충분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 제품별로 투입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원산지를 설명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    일시적으로 원재료가 소진되었거나, 생산 직전에 원재료를 공급받아 바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수불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수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    원재료 보관 장소에 비원산지 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함을 소명하거나, 해당 비원산지 재료는 국내 공급물품 제조에만 

투입되고, 원산지 재료와 구분 관리 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야 함

※   원재료 창고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의 구역에 보관하고, 별도로 표지판을 부착하여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검증 업체 중 일부 업체는 비원산지 재료를 공급받았던 종이 상자에 원산지 재료를 담아 

보관하고 있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종이 

상자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미국세관이 과테말라 공장에서 적발한 역외산 사(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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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 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재단 작업대(Cutting tabl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각종 기계류가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동 설비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재단 기계(Knives/Cutting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봉제기계(Sewing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특화기계(specialty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굴대(Spindl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편직기(Knitting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대응 가이드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설비류를 수출품 종류별로 구분하여 소명함으로서 수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 

●    생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하는 경우에는 외주 가공하는 공정내역 및 외주 가공업체 명칭 및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고 필요한 경우 검증팀이 외주가공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

●    생산과정에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 미상의 재료가 투입되거나 혼용되지 않음을 적극 설명하고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엄격히 구분하거나 재고 관리기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

다. 봉제·결합 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생산 라인 수

•  생산라인 숫자 및 기계류의 숫자를  

파악하여 수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동 설비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각 생산라인의 기계 수

사용 중인 기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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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라인 현황 및 기계류의 숫자와 종류를 설명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

●    수출품에 재단·봉제(결함) 등의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현장 및 설비류를 확인하게 하여, 수출품이 가공공정 기준을 충족함을 적극 소명

라. 마무리 공정 및 제품 포장 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마무리 공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의 종류
•  마무리 공정 또는 포장 중인 

제품의 작업 내용과  

구매자를 파악함으로서,  

검증받는 업체가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여 

마무리 공정과 포장  

작업을 거쳐 실제  

수출하고 있음을 소명

마무리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이 누구에게 수출

(판매)되는 물품인지 여부

주문받은 제품을 포장 중인 제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물품의 주문자가 누구인지

인도할 준비가 된 완제품의 수량

대응 가이드

●    수출품의 실제 마무리 공정 및 포장 공정을 검증팀에 보여 줌으로서 수출품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  

●    특히, 검증팀은 제3국산 물품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우회수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제품 

포장구역에서는 국내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물품만 포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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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명5

추가제출 자료 예시

구 분 실제 제출된 자료 명칭

원재료

구매

거래사실

거래명세서(전자), 매도확약서, 판매거래처 원장, 자재발주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인수증, 납품 명세서, 월별 운임현황, 비축발주의뢰, 거래명세표(출고증), 

거래명세표(인수증)

대금증빙
외환거래계산서(거래종류 : 내국신용장 결제, 무역어음대출),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리항목별 원장, 회계전표, 매도확약서(Offer sheet),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생산 사실

시설증빙
공장 Profile(사진포함), 사업자등록증, MID 정보 등록 내역, 공정설명도, 제조설명도,  

연도별 출근현황, Attendance Table, Time Record

현장내역

ERP 자료(원재료 입출고 현황, 월별/일별 생산실적, 생산의뢰 및 실적 조회, 출하의뢰 

및 실적조회), 작업일보, 생산관리보고서, 생산일지, Work Daily record(Dyeing / 

Production / Finishing)

외주관계 발주의뢰서, 작업의뢰서, 원사소요내역서, 작업지시서, 발주서

대금증빙 타행환송금명세 내역서, 통장사본, 월별 정산서, 은행 확인증

수출거래

거래사실
Purchase order sheet(수입자의 구매주문서), Audit Form(선전 전 검사결과 보고서), 

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신고서, Sales Contract, 선하증권

대금증빙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출대금 입금 통지서, 외환/금 거래계산서(외국환매매 영수증),  

외환타발 송금지급 계산서

원산지 확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  방문조사시 현장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기간을 명확하게 한 후 허용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입국 

에서는 특혜 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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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검증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재확인할 것

●    현지검증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검증팀에서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업체에서는 검증팀에게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해야 함

-   현장 구두 요구의 특성상 요구 범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와 제출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함

●    자료 제출은 미국 세관 검증팀이 출국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려운 

경우 현지검증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한국 세관을 통하여 제출 가능

나. 미국 세관측이 확인 용이한 자료의 형태로 제출

●    검증팀 요구에 부합하게 구분하여 제출

-   구매내역서, 거래대금 증빙, 거래명세서 등은 해당 업체별로 묶어서 정리하는 등 생산공정 

단계별, 거래 업체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함 

●    자료를 영문으로 새로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한글 자료를 바탕으로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거나, 영문 설명을 더하여 제출하면 됨

●    모든 서류에 영문 참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차라도 최소한 영문으로 준비하여 요구된 

자료 일체가 준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생산현황 등의 경우에는 영문 설명이 없으면 미국 세관 검증팀 

에서는 참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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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탁가공 업체가 검증을 받는 경우

●    수출자가 아닌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검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생산 

여부 확인은 용이

●    그러나, 원재료 구매 및 출처에 대한 입증, 생산된 물품이 실제 수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한계가 있음

●      추가자료 제출기간 동안 수출자에게 현지검증 사실을 통보하여 생산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수출자가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조해야 함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기업체 현지검증 

대응 사례

4

기업체 대응사례(A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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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대응사례(A섬유)

이 사례는 ’14년 6월 실시된 섬유류 현지검증시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는 중간 가공 

업체(편직물 생산업체)의 실제 대응 사례이며, 방문조사 시 공장 확인까지 진행하여 

생산 현황 및 실제 생산라인도 확인한 사례임

▼▼▼

검증 대상기업 선정

●    한-미 검증팀은 검증 전일에 다음 날 방문할 업체를 선정

● 미국 세관 선정 사유는 FTA 적용물량 증가

수출물품 제조 흐름도

① A텍스타일(서울 소재)이 오더 수주 및 원재료 구매·공급 

② A섬유(평택공장)가 편직 

③ 추가 가공(기모 업체 → 염색 업체 → 후가공 업체)  

④ B무역상사가 수출

오더수주 원재료 구매
벨보아로

편직

(폴리에스테르)

국내 제조업체

A텍스타일(서울) A섬유(평택)

기모업체

(K샤링)

염색 업체

후가공 업체

A텍스타일

수출

B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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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별 확인절차

가. 방문조사 통지

●    한-미 양측 대표 각 1명 및 통역 등 3명이 먼저 회사 안으로 들어가 한-미 FTA에 따른 

현지 검증을 왔음을 통지하고, 원산지검증 관련 책임자(동사의 경우 공장장)에게 방문목적, 

방문조사 거부시 특혜배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검증팀 인원수를 알려주고 방문조사를 

받을지 의사 타진

* 방문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 제4.3조 6항 및 10항에 따라 특혜배제 대상이 됨

나. 방문조사 동의 및 조사 착수

●    방문조사에 동의함에 따라 양측 검증팀원이 모두 회사 내로 들어가서 회사 측에서 마련한 

회의실에서 조사 착수

●    서울세관 검증팀이 한국어로 설명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은 한국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하고, 

공장장이 한국어로 대답하면 한국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

●    미국 세관 검증팀이 영어로 질문하면 미국 통역관이 한국어로 통역하고, 공장장이 답변하면 

미국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시 간 조사 내용

10:10
~

10:20

조사 시작 : 조사배경 및 법적근거 안내

(회사관계자 및 양측 검증팀 착석)

검증팀장

먼저, 사전 연락 없이 귀사를 방문하여 원산지조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팀원 

(원산지 현지조사 통지서 및 동의서를 공장장에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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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사 내용

검증팀장

이번 원산지조사(방문 조사)는 미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세관직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미 FTA 제4장, FTA특례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산지조사 사실을 방문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원 

(납세자권리헌장,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위임장을 공장장에게 

보여줌)

원산지조사(현지검증)는 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행되며,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에 변호사, 관세사를 참관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어 

미국의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수출할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미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원산지 방문조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장장 

예, 동의합니다.

검증팀장

미국 세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세관 수입전문가인 K씨, 미국 세관 

국제무역전문가  D씨, ICE 조사관인 B씨, 통역인 ○○○씨입니다.

한국세관 직원, 통역, 저는 팀장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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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사 내용

원산지조사 순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인터뷰가 실시되고, 

보관장소, 생산공정, 마무리공정 및 포장공정을 확인하고자 공장 확인이 

실시되며, 마지막으로 역내산과 역외산이 구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나의 송장을 선정하여 원재료의 투입부터 수출까지의 기록을 

서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원산지 조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는 최소 2~3시간 소요가 예상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원산지가 

세탁되지 않았고, 한국산 상품임이 기록 관리되고 있음이 입증될 수 있도록 

회사 임직원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받은 서류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제출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20
~

10:30 

조사동의서 서명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교부

검증팀원 

조금 전 공장장님께서는 회사를 대표하여 방문검증에 동의하였습니다. 

전달해드린 조사통지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장 

(조사통지서 작성 및 서명)

검증팀원 

(납세자권리헌장과 수령증 전달)

공장장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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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사 내용

검증팀원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및 위임장 서식 전달)

공장장

(안내문 및 위임장 수령)

다. 전반적 생산·거래 형태 인터뷰

시 간 조사 내용

10:30
~

10:40

문 : 검증팀장, 답 : 공장장

문   귀사의 공장(생산시설) 상호 및 주소는 공장장님의 명함에 있는 것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 예, 명함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문 귀사의 설립일자는 언제입니까?

답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며) 당사 설립일은 ○○년 ○○월입니다. 

문 귀사의 생산물품은 편물입니까, 직물입니까?

답   당사는 침구류용 편물, 포장재 등 산업용 편물 및 의류용 벨벳 또는 벨보아 

편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두 편물에 해당됩니다.

문 귀사의 월간 또는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답 연간 약 ○○만 야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 귀사의 미국 수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답 당사 생산량 중 對美 수출비중은 약 ○○% 수준입니다.

문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의 수출비율을 어느 정도 됩니까?

답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가 터키, 카자흐스탄,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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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사 내용

문 귀사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답 당사 소유주는 XXX 대표이며, 서울 A텍스타일 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귀사의 관계회사 및 소재지는 어디 입니까?

답   당사 소유주 XXX 대표는 서울에 A섬유 본사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장소에 

별도 법인인 A텍스타일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평택은 A섬유의 평택 

생산 공장입니다.

대표님의 아들 XXX이 경기도에서 A화섬을 운영하고 있으나, A화섬은 

환편물만 생산하고 있어 본건 수출물품과는 무관합니다.

문 귀사는 수출품 생산에 협력업체를 동원합니까?

답   예, 당사는 서울 소재 A텍스타일을 통하여 C화섬과 D사에서 polyester絲를 

구입하여 벨보아 편물로 편직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후가공업체인 

K샤링으로 출고하고, K샤링이 후가공 한 후 B무역을 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라. 특정 수출건에 대한 인터뷰

시 간 조사 내용

10:40
~

11:10

문   (미국 수입시 제출된 ‘14.○○.○○’자 인보이스를 보여주며) 귀사가 B무역 

상사를 통하여 수출한 ‘14.○○.○○’자 인보이스건 중 구매주문번호(P.O. 

No.) 1234번 건은 귀사가 편직한 물품입니까?

답 예, 당사가 편직하여 B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출한 건입니다.  

문 귀사의 미국 내 주요 고객(Buyer)은 어떤 회사들입니까?

답 캘리포니아 소재 △△사가 주요 고객입니다.

문 귀사의 수출에는 판매대리인 또는 무역회사가 동원됩니까?

답   B무역상사(서울 소재), S상사(의정부 소재), F트레이딩(의정부 소재) 및 

G사(서울 소재)를 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동 수출건의 경우 B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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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사 내용

문   귀사는 B무역상사로 수출품을 공급한 증빙 서류와 대금을 지급받은 증빙서류 

및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   요청하신 서류는 서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요청하여 공장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이며, 어느 나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답   당사는 전량 국내 C화섬(한국), D사(한국) 및 T사(한국)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동 수출건은 C화섬과 D사에서 공급받은 원사를 사용하여 편직하였습니다.

문 그 원재료의 대금결제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   서울 본사인 A텍스타일에서 구매하고 대금도 결제하고 있습니다.

문   귀사는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및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   요청하신 서류는 서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요청하여 공장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귀사의 상품이 공장에서 출고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하고, 관련된 

운송업체와 관세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벨벳과 벨보아 직물은 일반 상품이므로 당사는 수출 주문과 관계없이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는 생산된 직물을 본사의 지시에 따라 본사에서 보내온 

운송업체를 통하여 K샤링으로 출고하고 있으며, K샤링이 염색 등 후가공한 

후 B무역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B무역은 Y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사는 누구로부터 생산 주문을 받습니까?

답 서울 본사가 B무역으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사는 B무역상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   요청하신 서류는 서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요청하여 공장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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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사 내용

문 직원들이 근무하는 작업분야와 금일 근무 중인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답   당사의 주요 공정은 편직공정이며,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 감소하여 

현재 ○○명이 편직공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   교대근무시간, 일별 근무조 편성, 주당 작업일수 및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하루 8시간씩 ○○명이 주6일간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생산량이 감소하여 

초과근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귀사가 생산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답   제품별 일일 생산현황자료와 일별 제품 출고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산현황 대장과 제품 출고대장을 보여 줌)

마. 공장 확인 및 강평

시 간 조사 내용

11:10
~

11:50

공장·창고 확인

(공장장의 안내로 생산라인 및 원재료, 제품보관 창고 확인 시작)

제품 생산용 편직기 확인

문 (미국 세관 검증팀) 귀사의 편직기는 몇 대 입니까?

답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사 확인

(투입되는 원사가 국내 C화섬 및 D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표 

및 생산자명이 확인되었음)

원재료 보관창고 확인

(보관되어 있는 원재료가 모두 국내 C화섬 및 D에서 공급받은 원재료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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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사 내용

제품 보관창고 확인

(동 공장에서 생산된 편물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11:50
~

12:00

강평 및 마무리

문 (검증팀) 요청한 서류들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답   서울 본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 

서울 본사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   (검증팀) <한-미 양측 검증팀은 한국 검증팀이 자료를 제출받아 미국 

검증팀에게 전달하기로 합의 함>  

그럼 준비가 되는대로 서울세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향후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고 검증 종료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검증대응 

8대 핵심포인트

5

평소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통해 검증 대비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는 필수

MID 및 연례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미국 세관의 서면검증 시 대응 철저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제한된 시간 내에 원산지 상품임을 적극 입증

생산·거래 형태별 대책

현지검증을 對美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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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 지속적인 현지검증 예상

●    미국은 14개 협정, 20개 국가와 FTA를 발효 중에 있고,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의 

무역비중이 가장 큼

●    NAFTA 발효 이후 미국 세관은 FTA 특혜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초기에는 캐나다, 멕시코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현지검증을 하였으며, 특히 섬유류 및 

자동차의 경우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섬유류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현지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업체에서는 평소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미국 세관의 현지검증 포인트에 맞추어 대비

●  미 CBP의 현지검증 주요 포인트 

첫째, 제3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둘째, 실제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여부

셋째,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넷째, 원재료부터 수출까지 입증자료가 상호 연결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생산시설이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임 

섬유류에 대해서는 미국 세관의 지속적인 현지검증이 예상되므로 짧은 현지검증 

시간 내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지검증을 염두에 둔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가장 중요함

▼▼▼

평소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검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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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출업체에서는 수출건별로 원재료 구매에서 생산·수출까지의 단계별 증빙자료를 

상호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지검증 포인트에 맞추어 거래관계, 설비현황, 

생산공정 및 생산량 등의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예고 없는 방문조사에 대비

●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한-미 FTA의 섬유류 원산지 검증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평소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하여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방문조사에 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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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른 기록유지 요건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과 관련하여 원재료 구매 ⇒ 수출품 생산 ⇒ 수출거래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검증 시에도 원재료 구매부터 물품 

생산·수출까지의 관련 기록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원재료 구매 관련 기록 : 원재료(간접재료 포함) 구매 입증서류, 가격·원가 관련 자료 및 

구입대금 지급 증빙서류

- 수출품 생산 관련 기록 : 생산일지, 원재료·제품 수불부 및 반출입 자료

- 수출거래 관련 기록 : 수출품 거래 입증서류, 가격·원가 관련 자료 및 대금 영수 증빙서류

수출 인보이스 또는 P/O 단위로 자료관리

●      미국 세관은 현지검증에서 특정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해당 원재료가 해당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인지, 생산일지 등 생산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수출품이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들 서류가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수출 건의 거래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확인

●      따라서, 수출자(생산자)는 인보이스 또는 P/O 단위로 구분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관리하면 

현지검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한-미 FTA 제6.17조(기록유지요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입증 

자료를 그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현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P/O 단위 또는 인보이스 단위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특히 생산일지 등 생산관련 입증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2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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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련 입증 자료를 한 번 더 확인

●    원재료 구매나 수출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잘 보관하고 있는 반면, 생산관련 자료는 상대적 

으로 소홀히 생각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수출업체는 생산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지, 수출건과 어떻게 연계하여 소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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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정보 기재 유의사항

●    MID 정보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정을 수행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가공 공정이나 포장 공정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을 수행한 

업체나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무역회사 등을 MID 정보로 제공해서는 안됨

※   제6115.10호의 양말류의 경우 편직(knitting)공정을 수행하는 생산자를 MID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자나 무역회사를 MID 정보로 제공하면 현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출자는 MID 정보를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 무역 서식에 명기해서 전달하여, 1건의 

인보이스에 여러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이 함께 수출된다면 MID 정보로 각각의 생산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정확한 MID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 시마다 다른 MID 정보를 

제공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현지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MID 및 연례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제공3

미국 세관은 MID 정보와 섬유류 연례 기업정보를 분석하여, 실제 생산시설이 

없거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하므로, 실제 생산자를 MID 정보로 제공하고, 정확한 연례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검증을 예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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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기업정보 정확성 확인

●      섬유산업연합회의 「생산자섬유생산정보시스템」에 연례 기업정보를 등록하였다면 그 내용이 

정확한지, 등록된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 

●    생산능력, 보유설비 현황 등 주요 항목의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수출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자도 상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매년 자사의 연례 기업정보 입력사항을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협력업체 정보도 매년 갱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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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의 
서면검증 시 대응 철저4

미국 수입자를 통해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받은 

경우, 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현지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미국 세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대응

●    미국 세관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 미국 내 수입자에게 CBP Form 28(정보제공 

요청서)을 송부하여 원산지 입증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에게 미국 세관이 

요청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자가 원산지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면 미국 세관은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지만, 수출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 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자를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자로부터 미국 세관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공(수입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미국세관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여 미국 

세관의 긍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 수출자가 미국 내 수입자를 통해 미국 세관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전달 받아 한글로 작성한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 및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음

•   생산일지 등의 자료가 모두 수기로 작성된 한글 문서였으므로 미국 세관이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그 결과, 미국 세관은 우리나라 해당 수출자가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현지검증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음

정보제공 불충분으로 현지검증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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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FTA 특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미국은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FTA 특혜신청이 가능함

●    현지검증 대상업체 중 △△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나, 현지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확인 결과 미국 내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수입신고 시 FTA 특혜를 신청하였음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원산지 리스크 최소화

●    미국 내 수입자가 우리나라 수출자가 발행한 C/O 없이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 

검증 결과에 따른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수출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여부 및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는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계약단계부터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음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5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수출자의 확인 

없이 수입자가 임의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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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시간 내에
원산지 상품임을 적극 입증6

현장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
●    한-미 FTA에 따른 현지검증은 방문 업체당 2~4시간 정도가 소요됨

●    짧은 시간 내에 “이상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고 입증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검증대상물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함

평소 현지검증 인터뷰 대비
●    효과적으로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가 인터뷰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사전에 담당자를 선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인터뷰는 수출거래 및 생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자가 응하고, 생산·수출· 

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분야별 실무자가 배석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미 합동 현지검증은 하루에 2~3개 업체, 업체당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실시되므로 수출자는 짧은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원산지를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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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현지검증 시 미국 세관이 검증대상으로 제시하는 서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인보이스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수출 건도 

검증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는 미국 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거나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를 

신청한 경우일 수 있고, 또한 미국 세관이 FTA와 관계없이 우회수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지검증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을 거부할 수 있으나, 검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수출 건에 대해서는 특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 

필요

수출은 하지 않고 생산만 하는 경우

●    미국 세관은 검증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MID 정보 상의 업체를 생산자라고 인식하고 기타 

상업서류 상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MID 정보 상의 주소지를 방문하게 됨

●    수입자에게 MID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실제 생산자의 주소로 방문이 가능하며, 

생산시설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세관의 검증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음

●    대부분의 수탁 생산자는 수출, 원재료 구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속히 수출자에게 현지검증 사실을 통보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산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경우

●    수출만 하고 생산자는 별도로 있거나(계열사나 협력업체 등) 생산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검증 당일에 생산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증 당일 또는 검증기간 중 생산시설을 

검증팀이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음

생산·거래 형태별 대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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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시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산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

●    또한, 생산자에게도 현지검증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불시에 검증팀이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요령을 수출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준비 필요

○○(주)는 수출 시 송품장에 MID 정보로 실제 제조시설이 있는 울산공장의 주소가 아닌 서울 본사 주소를 

기재하여 검증팀이 서울 본사를 방문하였으나

-   업체 담당자가 울산공장의 현황 및 생산공정과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생산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방문조사 이후 울산공장의 생산시설 현황과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음

생산시설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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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검증을 원산지 리스크 관리 기회로 활용

가. 긍정적 판정결과 영향

●    현지조사를 통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면 향후 수출시 통관지연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 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나. 부정적 판정결과 영향

●    방문조사 당일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도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최종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 적용된 특혜관세가 취소되며, 향후 미국 

수입시 통관이 지연되거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서면검증에서 부정적인 판정을 받아 현지검증을 받는 업체는 현지검증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검증 대응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거나 검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 향후 대미 수출시 통관지연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검증을 

대미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지검증을 對美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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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섬유류 원산지검증 관련)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요약)

현지검증 관련 문서 양식

현지검증시 인정된 증빙서류 견본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연례 기업정보 제공

2.   가.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한다.

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및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인의 성명 및 주소

⑵ 그 인의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⑶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그리고 그 기업 내의 직위

⑷ 그 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 및 그들의 업무

⑸ 그 인이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그 인의 생산능력

⑹ 섬유 또는 의류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⑺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⑻   섬유 또는 의류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이게 공급하는 자의 신원, 그리고

⑼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미합중국에게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간접검증

3.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검증을 자체 발의로 수행할 수 있다.

01 한-미 FTA 협정문(섬유류 원산지검증 관련)
(제4.3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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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 당사국의 인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채택하고 유지하는 조치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항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 조치를 그 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함을 수출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현지검증

6.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나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에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 밖의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한 

모든 방문은 수출자·생산자 그 밖의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 수출 당사국은 방문 시점에 그 인으로부터 현장 방문의 수행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 

수출자·생산자 그 밖의 인이 수입당사국의 적절한 공무원에 의한 방문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이 완료될 수 없고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제10항에 기술된 대로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8.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 당사국은 자국 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음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따른 검증의 경우, 원산지 신청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나.   불법 행위의 의심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인 인에 의하여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련되는 경우, 그 상품2)

1) 제6항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그 인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 때문에, 자국의 공무원이 그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경우 검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7.2조(상품의 반출)에 따른 상품의 반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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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하여 검증의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6조(비밀유지)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10.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3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그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나.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5항에 기술된 결정 중 하나는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11.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각 경우에 맞게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령할 

때까지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조에 

규정된 대로 우회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인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인의 신원을 자국 법에 합치되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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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검증일자

Factory Name and Address :                                                                   

공장(생산시설) 명칭 및 주소

Individual(s) Interviewed :                          Title(s) :                              

면담자      직책

Date Company Established :                                 

회사 설립일자

Merchandise Produced :                                                                           

생산물품

Knit?          (편물)   Woven?            (직물)   Both?            (둘 다 해당)

Estimated Production per Month : Percentage exported to U.S.:                      

월간 생산량 미국 수출비율 

_____________(pcs., doz.) Percentage to other countries :

(단위 기재) 기타 국가 수출비율

Name and Location of Owner :                                                               

소유주의 성명/소재지

Related Companies and Locations (Request List) :

관계 회사 및 소재지 (목록)

Subcontractors used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

생산에 동원된 협력업체 (업체명 및 주소 목록)

Type of work performed by subcontractors : Percentage :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비율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QUESTIONNAIRE
섬유류 생산 검증 질의서

(A complete list of documents needed is presented to the company at the end of the interview.)

본 면담 종료 시점에 필요한 문서 전체 목록이 회사 측에 제시됩니다.

02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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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tract for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

협력계약의 대상 (업체명 및 주소 목록)

Type of subcontracting performed : Percentage :            

수행된 하도급 유형 비율

ENTRY DOCUMENT VERIFICATION

수입신고서류 검증

Entry number(수입신고번호) :

HTS number(HS 코드) : 

Entry date(수입신고일자) :

Date of Export(수출일자) :

Style Number(s)(스타일번호) :

Preference Program Claimed? If yes, which program?

특혜제도신청 여부 신청했다면, 어떤 특혜인지?

Date of Fabric Importation(원단 재단일자) :

Date of Cutting(원단 절단일자) :

Daily?_________ Was a subcontractor used?

매일?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Date of Sewing(봉제일자) :

Daily?_________ Was a subcontractor used? Is the MID correct?

매일?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MID가 정확히 맞는가?

Affidavits for raw materials available?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가 있는가?

(If claiming U.S. or beneficiary country origin) 

(미국 혹은 특혜 국가 원산지를 신청하는 경우)

Export documentation(수출서류) :

List customers in the U.S.(미국 내 고객 목록) : 

Is a selling agent or trading company used? If so, please provide list.

판매대리인 혹은 무역회사가 동원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목록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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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basis for sales (FOB, CIF, CMT)____________ 

판매가격의 기준 (FOB, CIF, CMT)

What materials are purchased (yarn, thread, fabric, accessories):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원사, 재봉사, 원단, 부속품)

Fabrics/Components paid for by :

원단/구성요소의 대금결제 주체

Country(countries) from which fabric/components are supplied :

원단/구성요소의 공급국가(들)

Please explain the procedure by which your merchandise is shipped from the 

factory and subsequently exported. List all freight forwarders and customers 

brokers used.

귀사의 상품이 공장에서 선적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하시오. 동원된 화물포워더와 관세사의 

전체명단을 제출하시오.

From whom do you receive your orders?

귀사는 누구로부터 주문을 받습니까?

Please provide a list of the names, addresses and countries of origin for all 

materials suppliers.

모든 원재료 공급자의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의 목록을 제출하시오.

Please provide the number of all employees working today, including the areas in 

which they are working, i.e., cutting, sewing, packing, etc.) 

금일 근무 중인 전체 직원 수를 알려주십시오. 각 작업 분야(예. 재단, 봉제, 포장, 기타) 포함 

Hours in Shift(교대시간) :

Shifts per day(일일 교대 횟수) :

Work days per week(주당 작업일수) :

Overtime hours per week(주당 초과근무 시간) :

Percentage of exports to the U.S. claiming preference :

미국으로의 특혜신청 수출 비율

Origin of yarn (if yarn forward):

원사의 원산지 (Yarn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yarn and fabric producers:

원사 및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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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of fabric (if fabric forward) :

원단의 원산지 (Fabric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fabric producers: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Country of cutting (if cut and sew requirement):

재단 국가 (재단과 봉제가 필요한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cutters:

재단업체의 업체명과 주소

FACTORY TOUR

공장 방문

Storage area : 보관 구역

How much production material is stored presently?

현재 보관 중인 생산 원재료의 물량은?

What are the types and countries of origin of the fabric and accessories stored 

presently?

현재 보관 중인 원단과 부속품(액세서리)의 유형과 원산지는?

Percentage of U.S. and beneficiary fabric :

미국 및 특혜적용대상 원단의 비율 

Percentage of foreign fabric :

역외산 원단의 비율 

Production area : 생산시설 구역

No of : Cutting tables Total : Operating today :

재단 작업대 총   대 금일 작동 :      대

Knives/Cutting Machines Total : Operating today :

재단기계 총   대 금일 작동 :      대

Sewing Machines Total : Operating today :

봉제기계 총   대 금일 작동 :      대

Specialty Machines Total : Operating today :

특화기계 총   대 금일 작동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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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dle Total : Operating today :

굴대 총   대 금일 작동 :      대

Knitting Machines Type: Total : Operating today :

편직기계의 유형 총   대 금일 작동 :      대

Comments on machines :

생산기계에 관한 의견 :

Assembly area : 봉제·결합 구역

Number of production lines(생산라인의 개수)                              

Number of machines in a line(각 생산라인당 기계 수)                    

Number of machines in use(사용/작동 중인 기계 수)                      

Team Comments : 

작업팀에 대한 의견 :

Finishing area : 마무리공정 구역

Operations being performed:

수행되는 작업

For whom?

누구를 위한 작업입니까?(대상 고객)

Packing area : 포장 구역

Are orders being packed presently?

현재 포장 중인 주문 건이 있습니까?

If so, for whom?

만일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작업입니까?(대상 고객) 

Number of cartons with completed goods ready for delivery:

인도 준비가 된 완제품 박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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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Product Specific Rules) 정리도표

●    제52류의 면섬유와 면사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로 역내산 원면을 사용해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함

●    제60류의 편물 중에서 면사를 사용한 편물의 경우에는 원면부터 역내산을 사용해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함, 단, 모, 견, 마사를 사용하여 편직한 편물의 경우에는 그 원사부터 역내산을 

사용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분류 세번 및 품목 섬유부터 

역내산일 것

원사부터 

역내산일 것

원단부터 

역내산일 것
Remarks

류 소호 품목

천연재료

50

~

53류

5001-5003,

5101-5105,

5201-5203,

5301-5305

fiber ◯

5004-5006,

5106-5110,

5306-5308

yarn ◯

5204-5207 yarn ◯
면사는 원면부터 

역내산일 것

5111-5113,

5208-5212,

5309-5310

fabric ◯

5007, 5311 fabric ◯

인조

필라멘트

스테이플

섬유

54

~

55류

5501-5507 fiber

◯

(5201~5203호로

부터 변경만)

◯

52류 재료에 

엄격한 기준 적용

(재생섬유의 경우, 

면섬유는 역내산일 것)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형태를 취하면서 동시에 제외 

되는 세번을 열거하는 복잡한 규정인 바,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6단위 세번별로 주의 깊은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03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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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번 및 품목 섬유부터 

역내산일 것

원사부터 

역내산일 것

원단부터 

역내산일 것
Remarks

류 소호 품목

인조

필라멘트

스테이플

섬유

54

~

55류

5401-5406

5508-5511
yarn

◯

(5201~5203호

5501~5503호,

5505~5507호로

부터 변경만)

◯
52류 재료에 

엄격한 기준 적용

(재생섬유의 경우, 

면섬유는 역내산일 것)
5407-5408,

5512-5516
fabric ◯

워딩 -

펠트,

특수직물

56류,

58류
5601-5609

fiber

yarn

fabric

◯

(5501~5507호로

부터 변경)

◯

55류 재료에 

엄격한 기준 적용

(인조필라멘트

섬유를 사용할 경우

해당섬유는

원산지일 것)

양탄자와

그밖의

바닥깔개

57류 5701-5705 fabric ◯

침투 - 

도포직물
59류

5902, 5910

5901, 5911,

5903-5909

fabric

◯

(5501~5507호로

부터 변경만)

◯

편물 60류 6001-6006 fabric

◯

(52류, 5501~5503호, 

5505~5507호로

부터 변경만)

◯

면사로부터 생산된 

편물의 경우, 원면부터

역내산일 것

편물제

의류
61류 6101-6117 clothes ◯

가공공정 기준과 결합

(재단, 봉제 등)

비편물제

의류,

기타

방직용

섬유

62

~

63류

6201-6217,

6301-6310

clothes

etc.
◯

섬유류의 특별 규정 2가지

●    한-미 FTA에서는 양 당사국간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재료의 

경우 상대국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얻어, 타국산 재료로부터 생산된 섬유제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원재료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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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 

원료 또는 원사가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총 중량이 7%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다만,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 

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예외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제61류 및 제62류의 세부 규칙

●    제61류 또는 62류의 의류 상품의 경우, 부 규칙 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하고 의류 겉감 원단을 기준으로 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제61류와 제62류의 규칙1에 따라, 수출 의류제품에 안감이 포함될 경우 그 안감재료로 

사용되는 일부 원단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해당 규칙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함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 재료 (원료, 원사 및 원단) 또는 이러한 재료와 부속서의 PSR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상품과의 혼합물로부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 된 것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현행, 큐프라레이온 필라멘트사(HS 5403.39)와 캐시미어 방적사(HS 5108.10 및 5108.20)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재료로 승인되어 있음(관련문의는 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에서 가능함)

제 11부(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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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현지검증 안내문

1.   이번 원산지조사(현지 검증)는 귀사가 생산(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 

세관 직원들이 참여하여 수행합니다.

2.   원산지조사는 한-미 FTA 제4장 및 6장, FTA 특례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당일 통지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조사(현지검증)는 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에 변호사, 관세사를 참관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4.   귀사가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특혜관세적용은 거부되며, 미국의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미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조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1부.

         2. 원산지 조사 동의서 1부.  끝.

2014년  6월    일

서 울 세 관 장 

04 현지검증 관련 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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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원산지 현지조사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 내용

조사예정기간

조사대상 범위
(수출입기간)

조사 사유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공무원 (직책)                 (성명)                   (연락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7, 관세법 

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 제4장 및 제6장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협정관세대우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세관에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6월    일

  

서 울 세 관 장 직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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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연락처

②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문서번호 : 

③ 현지조사 동의 사항                                 □ 동의                □ 비동의 

1.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 등 보관서류에 대한 열람 및 접근

2.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과 관련한 회계서류 및 시스템에 대한 열람 및 접근

3.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 및 종사자와의 인터뷰

4.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의 제공

귀 세관에서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제233조의 규정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조사에 대해 

동의합니다.

2014년  6월    일

회 사 명 : 

소속 및 직책 :

동의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서 울 세 관 장 귀하

원산지 조사 사전통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도와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음

서 울 세 관  FTA1과  담당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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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세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며, 귀하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수출입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관세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 울 세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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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귀 세관에서 우리회사에 대하여 2014년  월   일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일시 :        년    월    일

    

수령장소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수 령 자

생 년 월 일

회사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

:

:

:

:

서 울 세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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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세관 기업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통하여 상담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관세행정에 따른 권리·이익침해, 불편사항 신고 및 제도개선 건의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관세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 남용행위

※ 신고방법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전화 및 FAX : ☎) 080-512-2339, FAX) 080-512-2340

○우편 및 방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4층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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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성  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주소) :

○자  격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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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❷ 선적 전 검사결과서(Audit Form)

❸ 외국환 거래 계산서

❹ 수출대행계약서(Export Agency Contract)

❺ 선하증권(B/L) 

수출거래 

사실 

❶ 작업의뢰서

❷ 작업지시서 

❸ 원사 소요 내역서

❹ 편직기록(Knitting records)

❺ 월간/일별 생산 실적(ERP 자료)

❻ 송금확인증

수출품 

생산사실

❶ 매도확약서(OFFER SHEET)

❷ 판매거래처원장

❸ 출고내역서

❹ 출고집계표

❺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원재료

구매사실

❶ 국내제조확인서(수출물품의 재료)

❷ 원산지확인서(수출물품 또는 그 재료)

❸ 원산지증명서(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05 현지검증시 인정된 증빙서류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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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사실  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 주문을 위해 수량, 납기일, 운송수단 및 거래조건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구매 주문서이므로 해당 제품의 실제 거래사실 발생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검증대상 송품장 상의 아이템, 스타일 및 선적일 등 제품규격이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와 동일한지 

확인한 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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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사실  ② 선적 전 검사결과서 (Audit Form)

제품 검사관(Q.A Manager)이 선적 전 실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선적 허가를 위한 필수서류 중 하나이므로 해당 물품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음

※ Q.A Manager는 수입자측 또는 수출자측 자체 고용 검사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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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사실  ③ 외국환 거래 계산서

수입자로부터 거래대금(수출대금)을 영수한 은행이 발행한 서류로서 송금인(수입자)과 수취인(수출자)이 

확인되어 수출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 가능

※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신용장(L/C) 사본 등을 제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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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사실  ④ 수출대행계약서(Export Agency Contract)

수출대행자(무역회사 등 에이전트)와 수출위탁자(실제 생산자) 사이의 수출을 대행하는 계약서로서 

물품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출 사실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송품장상에 수출대행자만 나타난 경우 실제 수출자를 증명할 수 있음. 특히 수출대행자가 홍콩 등 제3국에 

위치한 경우에 실제 수출자가 한국회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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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사실  ④ 수출대행계약서(Export Agency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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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사실  ⑤ 선하증권(B/L)

선하증권을 통해서 수출물품의 송하인(consignor)과 수하인(consignee)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적항이 한국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음

※ 운송인 영수증(Forwarders Cargo Receipt)도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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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 사실  ① 작업의뢰서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생산작업을 의뢰한 사실증빙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해당 수출건과 수량 및 규격 등을 비교하여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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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 사실  ② 작업지시서

-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물품의 생산을 지시한 문서이므로 생산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상단에 수기로 작성된 숫자들은 실제 생산량을 작업지시서에 기재하여 표기한 것임

※   작업지시서의 양식 및 명칭은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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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 사실  ③ 원사 소요 내역서

생산자가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 부위별로 사용되는 원사와 그 소요량 및 

로스(loss)분을 산출한 내역으로서 생산여부를 간접 증빙하는 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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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 사실  ④ 편직기록(Knitting records)

생산자가 생산기록을 일자별, 제품 규격별로 수기 기록한 자료이므로 생산사실 직접 증빙이 됨

※   생산사실 증명을 위해 반드시 생산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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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 사실  ⑤ 월간/일별 생산 실적(ERP 자료)

생산자가 ERP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별 생산내역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직접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   CBP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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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 사실  ⑥ 송금확인증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생산대금(가공임) 송금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생산·거래 사실 증빙이 될 수 있음

※   CBP는 대금 수수를 거래에 관한 증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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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 사실  ① 매도확약서(OFFER SHEET)

원재료 중 원사 생산업체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원재료 내역의 품명·규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 구매사실 증빙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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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 사실  ② 판매거래처원장

- 원사 생산 업체가 거래처별로 수불일자, 품명·규격 및 납품처를 정리한 장부

- 수출자가 원사 공급업체와의 거래사실 증빙을 위하여 원사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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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 사실  ③ 출고내역서

- 원재료 공급업체의 거래업체별, 월별 출고 출고 내역서

- 원사의 종류, 규격, 출고일, LOT번호, 중량 단가 등이 나타나 있으므로 재료 구매 증빙이 될 수 있음

※   원재료 출고일이 제품생산일보다 앞선 날짜인지 여부 확인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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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 사실  ④ 출고집계표

- 원재료 공급업체가 기준일자별로 관리하는 집계표

-   주문번호, 사종, 컬러, 출고일, 출고량, 납품처, 거래가격이 나타나 있으므로  재료 구입 증빙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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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 사실  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대외무역법」 및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한 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의 국내공급자 및 구매자(수출자),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재료 구매사실 증빙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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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① 국내제조확인서(수출물품의 재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공급자가 제품생산자/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국내 제조 사실 증빙 서류

※   이 서류 발급자는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 보관 의무를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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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② 원산지확인서(수출물품 또는 그 재료)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품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국내거래물품 원산지 증명 서류

- 발급자는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이 서류 발급자는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 보관 의무를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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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③ 원산지증명서(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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